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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난 십 년 간 서구의 공적연금제도는끊임없는 개혁의 압력에 직면해 왔다. 1 9 9 7년의 경우만

보아도독일의 경우 사민당의강력한반대에도불구하고임금대체율을낮추고, 증가하는연금지출

비용의 충당을 위해연방세금을1% 올렸다. 같은시기프랑스도중도우파 정부에 의해, 개인연금

에 세금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공적연금의 범위를 줄이고자 하였다. 사회당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강한 반대를 표시하였으나, 1 9 9 7년 선거이후 부분적 사적연금의 도입에 대하여 오히려 찬성하게

되었다. 뉴질랜드또한 현재의 연금지출을국가의 일반 재정에서개인의 적립으로 전환하는 안을

국민투표에부쳤으나, 국민들의강한 반대에 의해 좌절 되었다. 이탈리아역시 중도좌파 연합정권

하에서 자영업자들의 연금급여의 삭감과 보험료의 인상안에 대해 전국적 노조 조직들과의 합의

및 의회통과 과정에서생산직 노동자들에대한많은 예외조항을첨가해야만하였다. 영국의경우

는 블레어정부의등장이후장기간의취업단절을경험하고있는집단(기혼여성및 비정규직노

동자)들을 위한 특별 연금제도를 제정하고자 하였으며, 아직까지도 사적연금과 기존의 공적연금

(State Earnings-Related Pension, SERPS)의 관계설정은해결되지못한이슈로남아있다.

본 연구는 8 0년대부터 시작되어 9 0년대까지 진행되어 온 서구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의 일반적

인 연금개혁추세를(T r e n d) 살펴보는것을주 목적으로한다. 서구의경험이한국의연금제도발

전에제공할수 있는시사점으로는크게두 가지로요약할 수 있다. 먼저, 연금개혁을추진한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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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의하면인구학적추계는독일과이탈리아에서특히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서구연금개혁의배경에는증가하는복지비용에대한우려또한작용하고있다. 증가하는

복지비용의배경에는인구구조의노령화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이후계속되고있는높은실업률

이 있다. 높은실업률은연금지급액을늘릴뿐 아니라, 보험료수입을낮추기때문이다. 또한, 유럽

경제연합 (European Financial Union)의가입조건으로매스트리트 조약(Maastricht Treaty)

에서 설정된 3%의 정부부채 비율 또한 연금개혁의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복지비용의 부담은

각 나라들의상이한조건들에예를들면인구구조, 임금대체율, 은퇴연령등에따라달라진다.

셋째, 복지비용의증가는 정부지출의증가를 의미하고이는필연적으로국민들의세금부담(연

금보험료포함)의증가를 의미한다. 자본가진영이나신자유주의적이론에 따르면, 높은복지비용

과 세금은 간접적인 임금및 고용주의 비용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세계시장에서기업의 경쟁

력을떨어뜨리게되며이는결국거시경제의악화로결과하게된다고주장하고있다. 서구의많은

서구국가들의공적연금개혁: 일반적추세와교훈

분의 국가들은현재 한국보다인구 노령화가매우 진행된 상태이며, 급속한노령화속도를경험하

고 있는한국으로서는서구의경험이가까운 미래의연금상황을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남

미의많은국가들이도입하였고, 실제로서구몇 개국에서도입이된 확정기여적립방식의(D e f i n e d

Contribution Fully Funded) 사적연금제도또한한국에서는1 9 9 4년 세계은행의“Averting Old

Age Crisis”이후 정치권, 학계, 그리고자본가 진영을 중심으로조심스럽게제기되고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서구의경험은만약한국이같은제도를도입한다고가정했을때 발생할 수 있는정

치적, 경제적, 사회적쟁점들에대하여예측을가능하게한다는데 그 의미가있다.

2. 연금제도의일반적분류와개혁의추세

공적연금제도를 분류하는기준으로는일반적으로연금수급권의범위와 재정운영방법이 있다.

연금 수급권을 기준으로 하는 전통적인 구분 방법에 의하면 공적 연금은 모든 시민에게 연금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보편연금(Universal Pension), 자산상태의 조사에 의해 극빈자 계층에게

주로 부여되는 극빈자 연금, 그리고 고용주과 노동자의 노동기간의 보험료에 의해 연금수급권이

결정되는사회보험형(Social Insurance)의연금이있다. 

위의분류는 이론적이며실제는 매우한 유형내에서도많은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들면, 미

국의 극빈자 연금인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Program은 자산상태의 철저한 조사에

(means- or assets tested) 의해극소수의극빈자 계층에게만권리를 부여하는반면, 호주의경

우는부유층만이 제외되고전체 노령인구의 84%가권리를 부여받는 극빈자 연금제도가 운용되

고 있다. 사회보험형연금의경우도많은기준에따라세부적으로나뉘어질 수 있으며, 대표적기

준들로는연금기금축적방식, 보험료와급여의관계, 급여의보장수준이있다.

연금관련학자들의공통적인 견해는 최근서구의 연금개혁추세의 배경에는 급속히 고령화 되

어 가는인구구조, 연금재정불균형, 세계경제체제의심화, 그리고신자유주의적이론의확산을 들

고 있다. 먼저, 부과방식의 (PAYG) 연금제도에서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 한

다. 왜냐하면, 현재은퇴집단의연금급여는동 시기의노동인구가부담하는보험료에의존하기때

문이다. 현재 서구의 국가들에서 관찰되는 인구구조 노령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75세

이상 인구의1) 급격한 증가는 연금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의 IMF의 조사에

1) 특히, 평균연령의 남녀간 차이로 인하여 노령인구에는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의 짧은 노동기간,

낮은 평균임금등을 고려할 때, 연금급여 수준 또한 남자에 비하여 낮게 되며 이는 여성의 빈곤화를 초래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표 1. 서구국가들의인구의존율1)( E lderly Dependency Ratio )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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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연령의상향 조정및 연금 급여의 삭감과 함께많은서구 국가들은연금급여 수급을 연기

시키는 유인들을 개발하고 있다. 1997년 호주 연금개혁은 연금수급연령이후 5년간 매주 25시간

근로를 하는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5년후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였다.

1992년 노르웨이의연금개혁은연금수급권자의근로제한조건을완화하였다.

자산조사 방식의 보편적 연금제도를(means-tested universal pension) 채택한 국가들의 경

우는 연금혜택 범위의 축소를 통하여 보편연금윈칙을 폐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호주는 1970년대에 전국민 보편연금제도를채택한 이후 1985년 자산조사를 부활시켰으며, 1985

년 뉴질랜드는임금조사를실시하여비고용인력에대한연금혜택을박탈하였다. 캐나다의1991년

연금개혁은 기존의 전국민을대상으로 하는 노후연금(Old Age Security Pension)에서 부유층

노인들을완전히제외시켰다. 1994년 스웨덴과1996년 핀란드의경우도일정액수이상의소득을

가지는집단을전국민기본연금에서제외시켰다. 고용에기반한사회보험형의연금제도를채택한

나라들에서는(employment-based social insurance pension) 부유층의 연금급여에 대한 세금

혜택을없애거나특별세금을부과하는방법이이용되었다.3)

확정급여형의연금재정방식을취하고있는나라들에서취하고있는연금급여축소의방법으로

는 급여 산식에서 기준임금 책정을 위한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4) 1993년 프랑스는 이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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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들이1995년에서 2040년 사이25%에서 100% 이상의연금지출의인상을예상하고있다.

마지막으로서구의 연금개혁은 1981년 칠레의 연금개혁, 그리고1994년 세계은행의보고성 이

후 전세계적으로번져나간공적연금제도의비효율성과 사적연금제도의우월성에 대한인식에 기

인하고 있다. 세계은행이나 IMF 산하의 연구기관들이(think tanks) 지적하는 공적 연금제도의

가장큰 문제점으로는연금기금의정부통제에따른낮은이윤율과정치적고려의개입이다.

3. 비구조적개혁

이상의요인들에대응하여취해질수 있는연금개혁의내용들로는첫째, 연금혜택의축소, 둘째,

연금재정의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금구조의 근본적 개혁이 있다. 앞의 두 가지는 비구조적

(non-structural reform) 혹은 모수적 개혁(parametric reform)으로 불리는 반면, 마지막유형

의 개혁은 구조적 개혁(structural reform)으로 불리우며, 이는공적연금의사적연금으로의부분

적 혹은 강제적 교체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1990년대 남미에서많이 관찰 되었다. 서구의연금

개혁의 결과는각 나라의 정치적 조건(사회협약정치의 전통, 노동진영의정치적 파워, 선거제도)

및 기존의 연금제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볼 때, 첫번째와두번째의 유형

에 집중되고있음을알 수있다. 구체적으로드러난몇 가지공통된방향은다음과같다.

첫째, 연금급여조정기준의(Pension indexation system) 변화를 들 수 있다. 1992년 이탈리

아와1993년 프랑스연금개혁은연금급여를과거임금이아닌현재의물가및 최저생계비에기준

하도록 하였다. 1992년 독일의 연금개혁은 연금급여를 총임금에서 순임금(세금제외)에기준하도

록 하였다.2) 1991년 뉴질랜드의경우는 2년간 연금 급여 조정 기준 자체를 폐기 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연금급여의 삭감 혹은 유지를 통하여 공적연금제도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있다.

둘째, 은퇴연령의상향조정이있다. <표2 >에 의하면서구유럽의경우특히, 여성들의은퇴연령의

상향조정은주목할만 하다. 은퇴연령의상향조정대신연금급여의인하와함께조기은퇴를유도

하는나라들도관찰된다. 1 9 9 6년 이탈리아는5 7세와6 5세 사이의근로자들을대상으로조기은퇴기

회를부여하였으며, 스웨덴에서는6 1세 이상의근로자들에게조기은퇴선택권을부여하였다. 정부

에 의한조기은퇴의장려는1 9 7 0년대의고 실업시기청년실업을줄이기위한방안으로시작되었으

나정부부채및 여타경제적고려는조기은퇴에따른연금급여의삭감까지이루어지게하였다.

2) 독일 통일 이후 급격히 증가한 세금을 고려 할 때 순임금에 기준한 연금 급여의 결정은 급여의 인하를 가져

오게 되었다.

3) 1983년과 1993년의 미국의 연금개혁은 부유층의 연금급여에 대하여 각각 최고 50%와 85%까지징수 가능토

록 하였다.

4) 각 나라마다 이 기간들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독일: 전체 취업기간; 스웨덴: 최고 임금 15년; 프랑스:

최고임금 10년, 이탈리아: 마지막 5년등) .

표3. 은퇴연령의변화(1977, 1997-selected cou nt rie s )

C o u n t r y

A u s t r a l i a

D e n m a r k

F r a n c e

I t a l y

자료: 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Washington,
1977,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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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통적인확정급여형연금제도를선택하고있는나라들은연금급여산식의 세 가지요인

노동기간의 임금, 노동기간, 그리고 이자계수6)의 부분적 변화를 통하여 연금급여 수준의 삭감을

추진하고있다. 또한, 조기은퇴자들에대한연금급여의삭감도이루어지고있다.7) 마지막으로연

금급여와보험료의상관관계를높이기위하여 확정기여형의강제적사적연금의부분적도입이이

루어지고있다.

4. 구조적개혁(사적연금의부분적개혁)

연금제도의구조적 개혁이라함은일반적으로확정급여형공적연금제도의 확정기여형사적연

금제도에의한부분적 혹은 전체적교체를 의미한다. 남미의경우와는달리 1980년대부터시작된

서구의 연금개혁은점진적이며비구조적개혁에집중되었으나 1985과 1983년 시작된 영국과미

국의연금개혁은예외적으로사적연금의부분적도입을통한구조적개혁의모습을보였다. 이장

에서는두 나라의연금개혁과정을신제도주의적관점제도변화과정을비교해보고자한다.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의 사적연금의 대체에는 이중부담(double payment)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중부담이란사적연금의 도입이 완전히 정착되기전까지는 현재의 노동자들은 현재의 은퇴집단

을 위한보험료및자신들의연금을위한보험료를동시에부담해야하는것을말하며, 제도전환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Pierson 1994). 따라서 PAYG방식의 연금제도를 오래동안 유지해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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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동안기준기간을최고임금 15년에서 최고임금 25년으로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부분

의 노동자들의취업기간과함께임금이올라가는것을감안할때, 기준기간을늘리는것은연금급

여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세금을납부하는 기간만이 취업기간으로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는세금회피율의감소라는부수효과까지기대할 수 있다. <표4>에의하면1990년대연금개혁

을 통하여 기준 기간의연장을 가장큰 폭으로 늘린나라는 이탈리아와 스웨덴이며, 다른나라들

도 5년에서 15년 이상씩늘렸음을알 수 있다.

연금수급권이나연금급여를통한비용의축소와함께세금수입의인상또한서구의국가들에서

많이관찰되고있다. <표 5>에 의하면 많은나라들이급여에서직접지불되는세금을인상하거나,

확정기여형의 강제적 부분 사적 연금을 도입하거나, 또는 노동자들의 세금인상에 준하는 정부의

보험료지출을늘리고있다.5)

종합하면 나라마다 상이한 공적연금제도에도 불구하고 1980년에 이후 나타나고 있는 서구의

연금개혁은 몇 가지의 공통적인 추세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보편원칙의 종말이다

(The end of universality). 스캔디나비아국가(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등)나앵글로색슨계열

의 유럽국가(덴마크, 호주등)들에서채택되었던 느슨한 자산조사 방식에 의한 보편적 공적연금은

부유층 이나중산층의 제외를 통하여 혜택의 범위를축소하고있으며, 보편연금의원칙을 유지하

고 있는 나라는 노르웨이와 영국 정도이다. 시민권의(citizenship right) 개념이 필요의(needs)

개념으로대체되고있는것이다.

표4. 연금산식의기준노동기간의변화(1986, 1996-selected nation s )

C o u n t r y

A u s t r i a

F i n l a n d

F r a n c e

I t a l y

N o r w a y

S p a i n

S w e d e n

자료: 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Washington,
1977, 1997.

1986

10

4

10

5

20

8

15

15

10

25

c a r e e r

20

15

c a r e e r

1996

5) 이는 독일의 경우로서 인상된 보험료에 대한 고용주들의 광범위한 반발 때문이었다.

표 5. 보험료및 세금인상을추진한경우( selected cou nt rie s )

C o u n t r i e s

호주

내용

확정기여형의 강제적 부분사적연금을 도입하여 임금의

3~4%를강제 적립도록함.

시행시기

1992~2002

캐나다
보험료를5.85%에서9.9%로인상하고 고용주와 노동자

가절반씩부담
1997

핀란드
확정기여형의 강제적 부분사적연금을 도입하여 임금의

3%를강제적립도록 함.
1993

이탈리아 보험료를임금의27%에서 32.7%로인상 1996

6) 이자계수란 기준임금이 연금산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양을 결정하는 계수이다.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캐나

다: 0.5, 미국: 0.66 제외) 1%에서2%의연금계수를 가지고 있다.

7) 1970년대 이후 지속된 고실업에 대한 방안으로 조기은퇴를 상당수준의 연금급여와 함께 장려해 왔었던 것을

감안할 때 조기은퇴자들에 대한 연금급여의 삭감은 거시적 취업정책과 모순되는 방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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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통적인확정급여형연금제도를선택하고있는나라들은연금급여산식의 세 가지요인

노동기간의 임금, 노동기간, 그리고 이자계수6)의 부분적 변화를 통하여 연금급여 수준의 삭감을

추진하고있다. 또한, 조기은퇴자들에대한연금급여의삭감도이루어지고있다.7) 마지막으로연

금급여와보험료의상관관계를높이기위하여 확정기여형의강제적사적연금의부분적도입이이

루어지고있다.

4. 구조적개혁(사적연금의부분적개혁)

연금제도의구조적 개혁이라함은일반적으로확정급여형공적연금제도의 확정기여형사적연

금제도에의한부분적 혹은 전체적교체를 의미한다. 남미의경우와는달리 1980년대부터시작된

서구의 연금개혁은점진적이며비구조적개혁에집중되었으나 1985과 1983년 시작된 영국과미

국의연금개혁은예외적으로사적연금의부분적도입을통한구조적개혁의모습을보였다. 이장

에서는두 나라의연금개혁과정을신제도주의적관점제도변화과정을비교해보고자한다.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의 사적연금의 대체에는 이중부담(double payment)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중부담이란사적연금의 도입이 완전히 정착되기전까지는 현재의 노동자들은 현재의 은퇴집단

을 위한보험료및자신들의연금을위한보험료를동시에부담해야하는것을말하며, 제도전환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Pierson 1994). 따라서 PAYG방식의 연금제도를 오래동안 유지해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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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동안기준기간을최고임금 15년에서 최고임금 25년으로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부분

의 노동자들의취업기간과함께임금이올라가는것을감안할때, 기준기간을늘리는것은연금급

여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세금을납부하는 기간만이 취업기간으로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는세금회피율의감소라는부수효과까지기대할 수 있다. <표4>에의하면1990년대연금개혁

을 통하여 기준 기간의연장을 가장큰 폭으로 늘린나라는 이탈리아와 스웨덴이며, 다른나라들

도 5년에서 15년 이상씩늘렸음을알 수 있다.

연금수급권이나연금급여를통한비용의축소와함께세금수입의인상또한서구의국가들에서

많이관찰되고있다. <표 5>에 의하면 많은나라들이급여에서직접지불되는세금을인상하거나,

확정기여형의 강제적 부분 사적 연금을 도입하거나, 또는 노동자들의 세금인상에 준하는 정부의

보험료지출을늘리고있다.5)

종합하면 나라마다 상이한 공적연금제도에도 불구하고 1980년에 이후 나타나고 있는 서구의

연금개혁은 몇 가지의 공통적인 추세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보편원칙의 종말이다

(The end of universality). 스캔디나비아국가(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등)나앵글로색슨계열

의 유럽국가(덴마크, 호주등)들에서채택되었던 느슨한 자산조사 방식에 의한 보편적 공적연금은

부유층 이나중산층의 제외를 통하여 혜택의 범위를축소하고있으며, 보편연금의원칙을 유지하

고 있는 나라는 노르웨이와 영국 정도이다. 시민권의(citizenship right) 개념이 필요의(needs)

개념으로대체되고있는것이다.

표4. 연금산식의기준노동기간의변화(1986, 1996-selected nation s )

C o u n t r y

A u s t r i a

F i n l a n d

F r a n c e

I t a l y

N o r w a y

S p a i n

S w e d e n

자료: 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Washington,
1977,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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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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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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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

10

25

c a r e e r

20

15

c a r e e r

1996

5) 이는 독일의 경우로서 인상된 보험료에 대한 고용주들의 광범위한 반발 때문이었다.

표 5. 보험료및 세금인상을추진한경우( selected cou nt rie s )

C o u n t r i e s

호주

내용

확정기여형의 강제적 부분사적연금을 도입하여 임금의

3~4%를강제 적립도록함.

시행시기

1992~2002

캐나다
보험료를5.85%에서9.9%로인상하고 고용주와 노동자

가절반씩부담
1997

핀란드
확정기여형의 강제적 부분사적연금을 도입하여 임금의

3%를강제적립도록 함.
1993

이탈리아 보험료를임금의27%에서 32.7%로인상 1996

6) 이자계수란 기준임금이 연금산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양을 결정하는 계수이다.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캐나

다: 0.5, 미국: 0.66 제외) 1%에서2%의연금계수를 가지고 있다.

7) 1970년대 이후 지속된 고실업에 대한 방안으로 조기은퇴를 상당수준의 연금급여와 함께 장려해 왔었던 것을

감안할 때 조기은퇴자들에 대한 연금급여의 삭감은 거시적 취업정책과 모순되는 방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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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구연금제도개혁의정치적교훈

다른나라의 연금제도를살펴보는이유는 여러가지가있을수 있다. 가장먼저제도의 모방을

위함이다. 그러나나라마다사회적, 문화적, 인구학적, 경제적요소가다름으로인하여다른나라의

제도를기계적으로모방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할 뿐만아니라, 바람직한제도학습의방향

도 아니다. 다른나라의경험을통해서얻을수 있는것으로는먼저, 제도의변화나도입으로인한

“의도하고자하는”결과의내용일것이다. 그러나또한실제의결과나의도되지않은결과들은많

은 미래의 변수들, 행위자들의대응이나 거시경제적 조건 변화(노동수요, 이자율, 경제성장률등)

들 때문에예측하기매우어렵다.

서구연금개혁으로부터얻을수 있는다른교훈으로는서구 민주주의국가들의 연금개혁의사

례는 어떻게 하면연금개혁을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및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지

에 관한 좋은 경험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1992년 독일의 연금개혁법(Pension

Reform Act)의성공적인제정은의회내정당들의이념을초월한협조와노조를위시한사회세

력들의동의에의해가능했다. 또한, 1983년 미국의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의개혁또

한 노조와 고용주 조직을 포함한 비정파 위원회(Bipartisan commission)에 의해 가능하였다

(Hinrichs 1993). 또 1994년에결정된스웨덴의공적연금개혁에관한원칙들은의회내의네개의

보수정당과사회민주당이공동으로참여한 위원회의합의 결과물이며, 결과적으로제안된 개혁안

은 의회에서전폭적인지지로 통과되었다. 캐나다의경우도 지방정부의동의를 얻은이후1997년

에 이르러중앙정부는연금제도개혁을실시하였다. 이와반대의경우로고질적인재정불균형으

로 특징지워지던공적연금제도에대한Berlusconi 행정부의연금개혁안이노동진영의강력한반

발로부딪혀 결국은 행정부의교체까지 이루어진이탈리아의경우는(Levy 1999) 사회적합의에

기반하지않은연금개혁의결과가얼마나심각할수 있는지보여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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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에서는 이중부담의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영국의경우 1985년 보수당 정부가 사적 연금

제도도입을 고려할당시PAYG 방식의공적연금제도인SERPS는 도입된지7년이지난상태여

서 전환비용의 부담은 상대적으로적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1985년 대처 행정부

의 사적연금 도입시도는노동진영을비롯하여 노령자 단체들의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심지어

는 자본가진영에서조차이중부담은노동자들의세금부담을늘릴것이며이는필연적으로고용주

의 부담으로이어지게된다며사적연금도입을반대하였다.

1986년 점진적 개혁으로 방향을 바꾼 대처 행정부는 사적연금 가입자들에 대한 세금혜택 및

공적연금혜택범위의 축소를통하여국민들로하여금사적연금을선택할 수 있는유인들을제공

하였고, 그 결과로 1991년 전체 노동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SERPS에서 탈퇴, 사적연금에가입

하는결과를 가져왔다. 이와같은사적연금제도도입의성공적 결과는첫째, 공적연금제도의 미

성숙으로인하여전환비용이 그리높지않았으며, 둘째, 전환비용의상당부분이국가의 재정으로

충당되었다는데그 이유를찾을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1990년대여러가지로사적연금 도입의 분위기가무르익었었다. 먼저, 의회는사

적연금 도입에 우호적인 공화당에 의해 장악되었으며, 둘째, 지난 1 0년간의 개인노후연금과

401( k )의 확산 및 주식시장의 호황은 사적연금 도입의 유인이 되었다. 그리고베이비 붐 세대의

최고임금시기(40대 및 50대)로의본격적진입으로인하여인구학적조건또한매우우호적이었으

며, 마지막으로이십년만의 재정흑자는 이중부담으로 인한 전환비용의 재원을 보장해 주었다. 그

러나 이러한 호조건에도 불구하고 90년대에 수차례 제안된 사적연금 도입은 연금급여의 삭감및

세금부담의증가에대한우려로인하여상당부분축소되게되었으며, 가장중요한제도적걸림돌

은 1930년대시작되어도입된지60년이넘어가고있는Social Security 제도였다.

신제도주의자들에의하면현재의연금개혁의구체적결과는과거연금제도의형태에의해크게

좌우된다고한다(Path-dependent). 과거의연금제도는현재연금제도개혁의수준및방향의범

위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이익집단의8 ) 형성을 통하여 특수한 지형의 연금정치(t h e

politics of pension reform)를형성하게된다. 이러한관점에서볼때영국의성공적사적연금도

입은(미국과비교할 때) 비교적짧은역사의 공적연금제도로인한낮은전환비용에그 원인을 찾

을 수 있을것이다.

8) 소위 회색로비(gray lobby)로 불리우는 미국의 노령인구의 정치적 영향력은 오랜 기간 지속된 Social Security

제도의 산물로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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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구연금제도개혁의정치적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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